
특별시 등포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한조례일 개정조례안

제안이유1.

년 일자 방자치법 및 년 일자 방자치법 시행2007 5 11 2007 10 4「 」 「

령 과 년 일 공 업법이 개정 에 라 변경 조항을 리 의회 행정사무2002 3 25」

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에 합하 록 개정하고 자를 정정하고자 함.

주 골자2.

가 방자치법 개정에 른 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 련. 「 」

조항을 수정 안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( 1 , 5 , 8 , 9 , 11 , 12 )

나 공 업법 개정에 라 조항을 수정 안 제 조. ( 5 )

다 존 조문의 자를 정정 안 제 조. ( 9 )

참고사항3.

가 계법령 방자치법 방자치법 시행령 공 업법. : , ,

나 산조치 필 없음. :

다 타 신 조문 비 별첨. : ( )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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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 등포 조례 제 호

특별시 등포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한조례일 개정조례안

특별시 등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 일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조 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제1 “ ( ” “ ) 36 ( ” “ ) 19

조의 를 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이라2” “ ( ” “ ) 41 ( ” “「 」

한다 제 조의 로 한다) 52 ” .

제 조 제 항 제 호 법 제 조 내 제 조 를 법 제 조 내 제 조 로5 1 2 2 “ 104 107 ” “ 113 116 ” ,

법 제 조 및 제 조 를 법 제 조 및 제 조 로 같은항 제 호 법 제 조“ 108 111 ” “ 117 120 ” , 3 “ 137

를 법 제 조 로 같은항 제 호 법 제 조 를 법 제 조 로 같은항 제 호” “ 146 ” , 4 “ 95 ” “ 104 ” , 5

방공 업법 제 조의 를 방공 업법 제 조의 으로 한다“ 79 2 ” “ 77 3” .「 」

제 조 제 항 법 제 조제 항 을 법 제 조 제 항 으로 한다8 4 “ 36 5 ” “ 41 5 ” .

제 조 제목 인의 보호 빚 실비보상 을 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으로 같은조9 ( ) ( ) ,    

제 항 의 회의 의결 을 위 회의 의결 로 같은조 제 항 법 제 조제 항 을1 “ ” “ ” , 3 “ 36 4 ”

법 제 조 제 항 으로 한다“ 41 4 ” .

제 조 제 조제 항 을 제 조 제 항 으로 한다11 “ 18 1 ” “ 50 1 ” .

제 조 제 조의 을 제 조 로 제 조의 을 제 조 로 한다12 “ 17 7” “ 46 ” , “ 17 8” “ 47 ” .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.



신구조문 대비표․
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목적1 ( ) 이 조례는 방자치법 이하 법(  

이라 한다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) 36 (  

이라 한다 제 조의) 19 2 규정에 의하여

특별시 등포 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( )  

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 라 한(   

다 행정사무조사 이하 조사 라 한다 에) ( )  

한 절차 타 필 한 사항을 규정함을

목적으로 한다.

제조감사또는조사의 상5 ( ) 생략( )①

생략1. ( )

2. 법 제 조 내 제 조의104 107 규정에 의한

등포 의 행정 과 법 제 조 및108

제 조의111 규정에 의한 하 행정

등포 가 치한3. 법 제 조의137 규정에

의한 방공 업

4. 법 제 조95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2 3

하여 위임 또는 위탁 사무 등포 에 위임(

또는 위탁 사무를 제 한다 를 처리하는 단)

체 또는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 하다. ,

고 의결하는 경 에 한한다.

5. 방공 업법 제 조의 의79 2 규정에 의한

방공사 공단 의 출자 출연법인 방ㆍ ㆍ

자치단체가 의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4 1

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 하다고 의. ,

결하는 경 에 등포 의 출자 또는 출연에

련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ㆍ ㆍ

생략( )②

제 조 목적1 ( )----「 방자치법 이하 법( “ ”」

이라 한다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) 41 (

이라 한다 제 조의) 52 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.

제 조감사또는조사의 상5 ( ) 현행과같음( )①

현행과 같음1. ( )

2. 법 제 조 내 제 조113 116 --------

----------------법 제 조 및117

제 조120 --------------

3. ---------- 법 제 조146 -----

---------

4. 법 제 조104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
5. 「 방공 업법 제 조의 의77 3」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.

현행과 같음( )②


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8 ( )

생략~ ( )① ③

제 항의 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상1④

의 장 또는 계공무 또는 그 사무에,

계 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 하 아

니하거나 언 또는 술을 거 한 에는

법 제 조제 항의36 5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

보 등으로 청장이 만 이하의 과태료를500

과할 수 있다.

생략~ ( )⑤ ⑥

제 조 인의 보호9 ( 빚 실비보상)

의회에 언 술하는 인 참고인이① ㆍ ㆍ

방 보 등에 응하 아니한다는 의사를ㆍ

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

할 에는 본회의 또는 의 회의 의결로

방 보 를 시키거나 회의의 일 또ㆍ

는 전 를 공개하 아니할 수 있다.

생략( )②

③법 제 조제 항의36 4 규정에 의하여 류의

제출이나 언 술을 하 위하여 의회 또ㆍ

는 타의 장 에 출 한 자에 하여는 조

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

한다.

제 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11 ( ) 제18

조제 항의1 규정에 의한 보고 에는 감사 또

는 조사의 경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재

하고 그 근거 류를 첨 하여야 한다.

제 조8 감사또는조사의방법( )

현행과같음~ ( )① ③

-----------------------④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법 제 조 제 항41 5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

~⑤ ⑥ 현행과같음( )

제 조 인의 보호9 ( 및 실비보상)

-----------------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위 회의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현행과 같음( )②

③ 법 제 조제 항의41 4 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.

제 조11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( ) 제50

조 제 항의1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.


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계12 ( 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 이

제 조의 의17 7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

음을 알면 이를 회피하 아니하거나,

제 조의 의17 8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

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

라 계할 수 있다.

제 조 계12 ( ) ----------------

제 조의46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,

제 조의47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

	조례안

